
제약, 리베이트 주면 혁신기업 취소
보건부, 혁신형 제약기업 개정안 공고 … 수혜 미미해 영향 제한적

정부가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일삼은 제약기업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으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설혹 인증 취소조치를 당해도 정부로부터 별로 도움을 받지 않아 영향이 미

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 및 증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6월4일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 기준이 포함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

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고 나서 위반행위를 저지르다 걸리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으나 약사법상 500만원, 공정거래법상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등 위반 정도가 가벼울 때는 1차례에 한해

취소 처분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으면 과징금을 삭감해줄 방침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매출 1000억원 미만인 곳 7%에 매출 1000억원 이

상 관련기업 5%)의 1.5-2배를 넘으면 과징금의 25%와 50%를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된 구(舊)동아제약, 한미약품, 대화제약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삼성증권 신정현 애널리스트는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취소할 때 과징금 경감 기준을 적용함

에 따라 실제 인증 취소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제약기업이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심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대법원 최종판결도 남아 있어 실제 인증 취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지난 1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관련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 인증 취소 후에

도 다음해 곧바로 재신청할 수 있기에 인증 취소되더라도 실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연구개발 비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을 기준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43곳을 선정했으며,

해당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약값 우대, 세제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12>


